


1. 개인정보보호법(구정보통신망법) 의무화개요

정보통신망법 개정 경과사항

 2016.12.16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2018.06.1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

 2019.06.13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의무화 시행(보험/공제/적립금 중 택1)

2019년 말까지
과태료 유예

정보통신망법 개정 주요내용

(정보유출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토록 의무화

(과태료 신설) 보험가입 등 미이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의무가입대상

의무가입 대상 업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기간/별정/부가) KT, SKT 등

영리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자

쇼핑몰,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벤트 업체 등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앱·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고객)정보를 보유한 사업자



2. 의무가입대상

의무가입 면제 조건

1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미만인
경우 의무가입 면제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의무가입 면제

※ 이용자수 일일평균

1. ‘이용자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산정

2. 이용자수 일일평균 =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의 총합 ÷ 92(일)

※ 매출액

1. 직전 사업연도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

2.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기준



3. 보험최저가입금액기준

의무가입 면제 조건

매출액

이용자수
800억원 초과

5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5천만원
미만

100만명 이상 10억원 5억원 2억원

면 제

10만명 이상
~ 100만명 미만

5억원 2억원 1억원

1천명 이상
~ 10만명 미만

2억원 1억원 0.5억원

1천명 미만 면 제



4.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신상품 개요

 개요 : 개인정보보호법(구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의무보험 전용상품

 판매개시일 : 2019.07.21

신상품 약관 구조

 보통약관 (보통약관만 가입하여도 의무사항 충족)

 특별약관 (의무사항과 상관없이 자기손해(비용성) 담보 위해 선택 가입 가능)

•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별약관

•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 보장 특별약관



4.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보상하는 손해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금 및

제 39조 제3항에 따른 배액배상금 포함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기명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단, 법정손해배상금 및 배액배상금에 한하여 파산의 경우에는 고의 담보)

 신용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긴 것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청구



4.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주요 특별약관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별약관

: 사고 발생 시, 전문가 컨설팅 비용 담보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 사고 발생 시, 조사비용 및 통지비용(위문품 포함) 담보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 보장 특별약관

: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해 담보

 위 특별약관 선택 시, 재보험자 협의요율 적용

 위 특별약관의 경우, 별도의 보상한도 적용



5. Q&A

Q. 비영리기관인 병원, 학교 등도 의무가입 대상?

A. 대학교 및 병원의 경우라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

스 이용관계를 맺고 있고 그 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의무가입 대상

에 해당함

Q. 일일평균 이용자수 산정 방법?

A. 순방문자수나 페이지뷰가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저장한 이용자의

수(개인정보 보유량)



5. Q&A

Q. 오프라인/온라인 사업 병행할 경우, 이용자수는 온라인 사업의 이용자수만 산정?

A.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로가 온라인·오프라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사업자가 저장하고 있는 이용자수 전부가 포함


